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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구분 대시민공개

협조자

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 승인계획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 승인계획 

사업기간 : 2015년 1월 ~ 12월

승인사업 : 지역중심아동보호프로그램, 열린학습방, 희망공부방

승인예산 : 407,177천원

❍지역중심 : 276,277천원 ❍열린학습방(희망공부방) :130,900천원 

승인사업자 : 강남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

추진근거

 ❍ 지방재정법(제17조, 제32조의2~제32조의10)

    ❍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37조의2~제37조의6) 

    ❍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(2015.1.1.개정)

강  남  구
(복 지 정 책 과)

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 승인계획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 승인계획

지방재정법 및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

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 및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

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1. 추 진 근 거

 지방재정법(제17조, 제32조의2~제32조의10)

   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37조의2~제37조의6) 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(2015.1.1.개정)

2. 추 진 개 요 

    승인사업명 : 지역중심아동보호프로그램,희망공부방,열린학습방운영

    승인근거  

      ○ 2015년 1차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   (기획예산과-867/‘15.1.20) 

      ○ 2015년 1차 지방보조금 심의결과통보(기획예산과-1004/‘15.1.22)

    승인내용 

      ○ 2015년 보조금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지원내역 

      ○ 공모제외절차 적용규정에 근거한 공모제외사업으로 분류

      ○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최종사업계획서는 원안 의결사업으로

          기존 사업계획서로 갈음함 



4.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

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

인정되는 경우

< 공모절차 제외(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) >

3. 보조사업자 현황

구     분 강 남 대 청 수서명화 수 서 능 인 태 화 성모자애

시

설

현

황

분     야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

시 설 장 조준배 신민선 정천모 이지현 김부산 심정식 김은옥

소 재 지 개포로109길 5 양재대로55길 10 광평로51길 49 광평로56길 11 양재대로 340 광평로 185 헌릉로757길35

연면적(㎡) 2131.66 1401.66 3228.61 2007.04 6,039 12477.54 8930.57

규     모 지하1층/지상3층 지하1층/지상3층 지하1층/지상3층 지하1층/지상3층 지하5층/지상3층 지하2층/지상6층 지하2층/지상5층

소 유 자 SH SH LH SH
사회복지법인
능인선원

사회복지법인 감리회 
태화복지재단

사회복지법인
자애종합복지원

운

영

현

황

운영방식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법인직영 법인직영 법인직영

운영법인 학교법인 
강남학원

사회복지법인
밀알복지재단

사회복지법인
자선단

사회복지법인
세이브더칠드런

사회복지법인 
능인선원

사회복지법인 감리회 
태화복지재단

사회복지법인
자애종합복지원

종
사
자
수

총    계 29 25 25 23 16 51 51

정 규 직 19 16 17 17 16 29 47

비정규직 10 9 8 6 - 22 4

승인사업
지역중심

청소년열린학습방
청소년희망공부방

지역중심
지역중심

청소년열린학습방
청소년희망공부방

지역중심
청소년희망공부방 지역중심 지역중심

청소년희망공부방 청소년희망공부방

4. 행 정 사 항

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안내

보조금 심의사업자 결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( 구→복지관)

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( 복지관→ 구 )

붙임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각 1부 (사업기관별)


